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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가 경조휴가 등 사용 시

해당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1. 서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약 월 중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법정휴가(가족돌봄휴가·생리휴가 등)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생략>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➆ <생략>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생략>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

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

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



 勞務法人 두레                             Tel :（02）2633ー3633　Fax : (02) 2633-4249
- 2 -

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➂ <생략>

➃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

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생략>

➄~➉ <생략>

□ 경조휴가(약정휴가) 

경조휴가관련 법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년미만자가 약정휴가 또는 법정휴가를 사용시 연차휴가

1) 약정휴가와 법정휴가의 구분

약정휴가는 법 규정에는 없으나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법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휴가이며, 법

정휴가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

가입니다.

2) 해당 월에 경조휴가(약정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경조휴가관련 고용노동부(근기 68207-1452, 1994.9.14.)는“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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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

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휴가입니

다.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내규정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노

사간 협의에 따라 지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라고 보고 있는바 경조휴가를 사용하더

라도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3) 해당 월에 가족돌봄휴가(법정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월단위의 연차가 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라고 보고 있으므로 약정휴가가 동일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4. 결어

약정휴가 또는 법정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

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여 부

여해야 하는바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끝.

제402호

2021.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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